
[논평] 검·경은 시민에 대한 위법행위와 겁박을 중단하라.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행동 연행자 구속영장신청기각에 대한 논평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 및 2명의 시민에
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검·경은 지난 4월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
사 1주기 범국민행동에 인권침해감시단으로 참가한 권영국 변호사와 집회에 참가한 4명의 시
민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증된 현장 동영상을 통해서도 권변호사에 대한 혐의가 근거 없음이 확인
되었으며, 법원은 기각사유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만을 놓고 보더라도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구속사유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음
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과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당해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였던 권영국 변
호사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아무런 근거 없는 표적 체포 및 영장청구임이 공인된 
것이다.

검·경이 이렇게 과도한 영장 청구로까지 나아간 것은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찰의 부
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여 온 권영국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모임은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과 경찰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공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엄벌 운운하며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
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검·경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
며, 이번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헌적 집회방해 행위로부터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
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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